
붙임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의[ 5 2] 「 」 시설에 한함( )

구 분
자격 및 경력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

등급 산정보유자격 실무경력

가 책임기계설. 

비유지관리자

특급1) 

가 기술사) 

제 호나목에 따라1

특급으로 산정된

기계설비유지관리자

나 기능장) 년 이상10

다 기사) 년 이상10

라 산업기사) 년 이상13

마 특급 건설기술인) 년 이상10

고급2) 

가 기능장) 년 이상7
제 호나목에 따라1

고급으로 산정된

기계설비유지관리자

나 기사) 년 이상7

다 산업기사) 년 이상10

라 고급 건설기술인) 년 이상7

중급3) 

가 기능장) 년 이상4
제 호나목에 따라1

중급으로 산정된

기계설비유지관리자

나 기사) 년 이상4

다 산업기사) 년 이상7

라 중급 건설기술인) 년 이상4

초급4) 

가 기능장) 
제 호나목에 따라1

초급으로 산정된

기계설비유지관리자

나 기사) 

다 산업기사) 년 이상3

라 초급 건설기술인) 

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. 
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

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
